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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안동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입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용역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60-32번지 일원

◦ 사업 규모 : 136,844㎡

◦ 용역 기간 : 2024.01 ~ 2024.06

구분 조사시기 비고

2024년
1차 2024년 02월 06일 ~ 2024년 02월 09일

3일 연속 측정
2차 2024년 04월 24일 ~ 2024년 04월 27일

표 1.2-1 조사 시기

◦ 조사 항목

구   분 항 목 측정지점 조사횟수 비고

건강영향평가 항목(H)
(총 13개 항목)

비발암성물질
(6개 항목)

스티렌(C8H8),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수은(Hg)

1지점
(안동1지구)

2회
(2계절)

회당
3일연속발암성물질

(7개 항목)
포름알데히드, 니켈(Ni), 6가크롬(Cr+6), 염화비닐, 

카드뮴(Cd), 비소(As), 벤젠 

악취(O)  복합악취

표 1.2-2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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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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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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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2.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가. 조사 항목

◦ 환경영향조사 항목으로는 악취 및 비발암성 물질 스티렌(C8H8),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수은(Hg) (총 6개 항목)과 발암성 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니

켈(Ni), 6가크롬(Cr+6), 염화비닐(CH2=CHCl), 카드뮴(Cd), 비소(As), 벤젠(C6H6) (총 7개 항목)로 

총 14개 항목을 조사하였음.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악취(O) 복합악취

1개 지점
1회/분기

(3일 연속 측정)건강영향평가 항목(H)
(총 13개 항목)

비발암성 물질
(6개 항목)

스티렌(C8H8),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수은(Hg)

발암성물질
(7개 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니켈(Ni), 
6가크롬(Cr+6), 염화비닐(CH2=CHCl), 

카드뮴(Cd), 비소(As), 벤젠(C6H6)

표 2.1-1 조사 항목

나. 조사 지점

◦ 환경영향조사 지점은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60-32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구분 조사지점 비고

H, O-1(안동1지구)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60-32번지 일원 -

표 2.1-2 조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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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조사지점도

1차 2차

그림 2.1-2 조사지점 측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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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

가. 조사 시기

◦ 2024년 1차 조사 : 2024년 02월06일 ~ 2024년 02월09일

◦ 2024년 2차 조사 : 2024년 04월24일 ~ 2024년 04월27일

구분 조사시기 비고

2024년
1차 2024년 02월 06일 ~ 2024년 02월 09일

3일 연속 측정
2차 2024년 04월 24일 ~ 2024년 04월 27일

표 2.2-1 조사 시기

나.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각 물질별 측정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음.

구분 측정분석방법 비고

복합악취 공기희석관능법 -

스티렌(C8H8) 고체흡착법

비발암성 물질

시안화수소(HCN) 자외선가시선분광법-피리딘피라졸론법

염화수소(HCl) 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암모니아(NH3)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인도페놀법

황화수소(H2S) 자외선가시선분광법-메틸렌블루법

수은(Hg) 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

포름알데히드(HCHO)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발암성물질

니켈(Ni)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법

6가크롬(Cr+6)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법

염화비닐(CH2=CHCl) 고체흡착법

카드뮴(Cd)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법

비소(As)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법

벤젠(C6H6) 고체흡착법

표 2.2-2 측정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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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결과

1) 1차 조사

◦ 2024년 1차 조사결과, 복합악취 3~3, 스티렌(C8H8)은 불검출 ~ 3.4㎍/㎥, 염화수소(HCl) 1.1 ~ 

1.6ppm, 암모니아(NH3) 불검출 ~ 1.4ppm, 포름알데히드(HCHO) 0.749 ~ 1.005ppb, 벤젠

(C6H6) 2.9 ~ 3.4㎍/㎥이며, 시안화수소(HCN), 황화수소(H2S), 수은(Hg), 니켈(Ni), 6가크롬

(Cr+6), 염화비닐(CH2=CHCl), 카드뮴(Cd), 비소(As)는 불검출로 조사되었음.

2) 2차 조사

◦ 2024년 2차 조사결과, 복합악취 3~4, 스티렌(C8H8)은 불검출 ~ 5.1㎍/㎥, 암모니아(NH3) 불검출 

~ 39.2ppm, 포름알데히드(HCHO) 2.097~4.226ppb, 벤젠(C6H6) 1.9 ~ 4.1㎍/㎥이며, 시안화수

소(HCN), 염화수소(HCl), 황화수소(H2S), 수은(Hg), 니켈(Ni), 6가크롬(Cr+6), 염화비닐

(CH2=CHCl), 카드뮴(Cd), 비소(As)는 불검출로 조사되었음.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

1일차 2일차 3일차

악취 복합악취 2024년
1차 3 3 3

-
2차 3 4 3

비발암성물질
(6개 항목)

스티렌(C8H8)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3.4

㎍/㎥
2차 불검출 불검출 5.1

시안화수소(HCN)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염화수소(HCl) 2024년
1차 1.6 1.3 1.1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NH3) 2024년
1차 1.4 불검출 0.4

ppm
2차 불검출 39.2 20.1

황화수소(H2S)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은(Hg)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발암성물질
(7개 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2024년
1차 1.000 0.749 1.005

ppb
2차 2.097 2.126 4.226

니켈(Ni)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가크롬(Cr+6)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염화비닐(CH2=CHCl)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카드뮴(Cd)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벤젠(C6H6) 2024년
1차 3.4 2.9 2.9

㎍/㎥
2차 2.3 1.9 4.1

표 2.2-3 조사 결과



 제2장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8 -

2.3 검출항목에 대한 검토

◦ 조사결과, 불검출된 물질(시안화수소(HCN), 황화수소(H2S), 수은(Hg), 니켈(Ni), 6가크롬(Cr+6), 염

화비닐(CH2=CHCl), 카드뮴(Cd), 비소(As))을 제외하고 검출된 물질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하였음.

구분 물질명 비고

악취 복합악취 -

비말암성 물질 스티렌(C8H8),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

발암성 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벤젠(C6H6) -

표 2.3-1 검출 물질

1) 악취

◦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부지경계선 기준 15 이하이며, 2024년 1차 복합악취 현황조사 

결과 3, 2024년 2차 복합악취 현황조사 결과 3~4로 측정되었음.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자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표 2.3-2 배출허용 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 복합악취 희석배수를 Weber-Fechner식을 통하여 악취농도를 악취세기로 환산하여 주민들이 느

끼는 악취의 정도를 산정한 결과, 2024년 1차 0.477, 2차 0.477~0.602로 0(무취) ~ 1(간신히 

감지(느낄)할 수 있는 냄새(최소 감지 농도)의 악취 세기로 나타남.

악취강도 = K×logC+B

                     이때, K : 악취물질 정수(1.0으로 선정)
C : 공기 중 냄새농도(냄새감지한계희석배수, ou/㎥
B : 상수, 무취성 농도의 가상대수치(0.0으로 산정)

수식 2.3-1 Weber-Fechner 공식

구분 익취 세기
비고

(Weber-Fechner 산정 과정)

2024년 1차 0.477 1.0×log(3)+0.0

2024년 2차 0.477~0.602 1.0×log(3)+0.0~1.0×log(4)+0.0

표 2.3-3 악취농도-악취세기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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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악취세기(도) 내용

0 None 무취

1 Threshould 간신히 감지(느낄)할 수 있는 냄새(최소 감지 농도)

2 Moderate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약한 냄새(최소 인지 농도)

3 Strong 쉽게 느낄 수 있는 냄새

4 Very Strong 강한 냄새

5 Over Strong 강렬한 냄새

표 2.3-4 6단계 악취세기 표시법

2) 비발암성·발암성 물질

가) 조사 결과

(1) 1차 조사

◦ 2024년 1차 조사결과, 스티렌(C8H8)은 불검출 ~ 3.4㎍/㎥, 염화수소(HCl) 1.1 ~ 1.6ppm, 암모

니아(NH3) 불검출 ~ 1.4ppm, 포름알데히드(HCHO) 0.749 ~ 1.005ppb, 벤젠(C6H6) 2.9 ~ 3.4

㎍/㎥로 조사되었음.

(2) 2차 조사

◦ 2024년 2차 조사결과, 스티렌(C8H8)은 불검출 ~ 5.1㎍/㎥, 염화수소(HCl) 불검출, 암모니아(NH3) 불

검출 ~ 39.2ppm, 포름알데히드(HCHO) 2.097~4.226ppb, 벤젠(C6H6) 1.9~4.1㎍/㎥로 조사되었음.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

1일차 2일차 3일차

비발암성물질
(3개 항목)

스티렌(C8H8)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3.4

㎍/㎥
2차 불검출 불검출 5.1

염화수소(HCl) 2024년
1차 1.6 1.3 1.1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NH3) 2024년
1차 1.4 불검출 0.4

ppm
2차 불검출 39.2 20.1

발암성물질
(2개 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2024년
1차 1.000 0.749 1.005

ppb
2차 2.097 2.126 4.226

벤젠(C6H6) 2024년
1차 3.4 2.9 2.9

㎍/㎥
2차 2.3 1.9 4.1

표 2.3-5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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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기준 검토

(1) 1차 조사

◦ 검출된 물질에 대한 각종 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스티렌(C8H8) : 모든 기준 만족

- 염화수소(HCl)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만족, 위해도 지수 초과

- 암모니아(NH3)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만족, 위해도 지수 1일차 제외 만족

- 포름알데히드(HCHO)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만족, 발암 위해도 초과, 

- 벤젠(C6H6)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국가대기환경기준 만족, 발암 위해도 초과

◦ 각 물질별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국가대기환경기준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검토되었으나 각 물질별 위해도 지수 및 발암 위해도(이하 “위해성 기준”이라 함)는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구분 기준 기준수치 검토결과
초과
여부

비고

스티렌
(C8H8)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23ppm 
이하

불검출 
~ 0.0007

ppm
만족

∘1일차:불검출
∘2일차:불검출
∘3일차:3.4㎍/㎥(측정결과)×22.4L÷104g(분자량)÷1,000=0.0007ppm

위해도 
지수2) 1

불검출 ~ 
0.0034

만족
∘1일차:불검출
∘2일차:불검출
∘3일차:3.4㎍/㎥(측정결과)÷1,000㎍/㎥ = 0.0034

염화수소
(HCl)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3~15ppm 
이하

1.1~1.6
ppm

만족
∘1일차:1.6ppm(측정결과)
∘2일차:1.3ppm(측정결과)
∘3일차:1.1ppm(측정결과)

위해도 
지수2) 1

88.4~
128.6

초과

∘1일차:1.6ppm(측정결과)×36g(분자량)/22.4L×1,000÷
20㎍/㎥=128.6

∘2일차:1.3ppm(측정결과)×36g(분자량)/22.4L×1,000÷
20㎍/㎥=104.5

∘3일차:1.1ppm(측정결과)×36g(분자량)/22.4L×1,000÷
20㎍/㎥=88.4

암모니아
(NH3)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12~30ppm 
이하

0.4~1.4
ppm

만족
∘1일차:1.4ppm(측정결과)
∘2일차:불검출(측정결과)
∘3일차:0.4ppm(측정결과)

위해도 
지수2) 1

불검출 ~ 
2.1

만족
(1일차 
제외)

∘1일차:1.4ppm(측정결과)×17g(분자량)/22.4L×1,000÷
500㎍/㎥ =2.1

∘2일차:불검출(측정결과)
∘3일차:0.4ppm(측정결과)×17g(분자량)/22.4L×1,000÷

500㎍/㎥ =0.6

표 2.3-6 각종 기준 검토(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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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조사

◦ 검출된 물질에 대한 각종 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스티렌(C8H8) : 모든 기준 만족

- 암모니아(NH3)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2일차 제외 만족, 위해도 지수 2~3일차 제외 만족

- 포름알데히드(HCHO)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만족, 발암 위해도 초과, 

- 벤젠(C6H6)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국가대기환경기준 만족, 발암 위해도 초과

◦ 각 물질별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국가대기환경기준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검토되었으나 각 물질별 위해도 지수 및 발암 위해도(이하 “위해성 기준”이라 함)는 초과하는 

구분 기준 기준수치 검토결과
초과
여부

비고

포름
알데히드
(HCHO)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8ppm 이하

0.000749 
~ 

0.001005
ppm

만족
∘1일차:1.000ppb(측정결과)÷1,000=0.001000ppm
∘2일차:0.749ppb(측정결과)÷1,000=0.000749ppm
∘3일차:1.005ppb(측정결과)÷1,000=0.001005ppm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3)

80㎍/㎥ 
이하

1.00 ~ 
1.35
㎍/㎥

만족
∘1일차:1.000ppb(측정결과)×30g(분자량)/22.4L=1.34㎍/㎥
∘2일차:0.749ppb(측정결과)×30g(분자량)/22.4L=1.00㎍/㎥
∘3일차:1.005ppb(측정결과)×30g(분자량)/22.4L=1.35㎍/㎥

발암 
위해도2) 10-5

1.30×10
-5 ~ 

1.75×10
-5 

초과
∘1일차:1.34㎍/㎥×1.3×10-5(㎍/㎥)-1=1.74×10-5

∘2일차:1.00㎍/㎥×1.3×10-5(㎍/㎥)-1=1.30×10-5

∘3일차:1.35㎍/㎥×1.3×10-5(㎍/㎥)-1=1.75×10-5

벤젠
(C6H6)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6ppm 이하

0.00083 
~ 

0.00098
ppm

만족

∘1일차:3.4㎍/㎥(측정결과)×22.4L÷78g(분자량)÷1,000=0.0
0098ppm

∘2일차:2.9㎍/㎥(측정결과)×22.4L÷78g(분자량)÷1,000=0.
00083ppm

∘2일차:2.9㎍/㎥(측정결과)×22.4L÷78g(분자량)÷1,000=0.
00083ppm

국가대기
환경기준

4)

연간 5㎍/㎥ 
이하

2.9~3.4
㎍/㎥

-
∘1일차:3.4㎍/㎥(측정결과)
∘2일차:2.9㎍/㎥(측정결과)
∘3일차:2.9㎍/㎥(측정결과)

발암 
위해도2) 10-5

2.26×10
-5 ~ 

2.65×10
-5 

초과
∘1일차:3.4㎍/㎥(측정결과)×7.8×10-6(㎍/㎥)-1=2.65×10-5

∘2일차:2.9㎍/㎥(측정결과)×7.8×10-6(㎍/㎥)-1=2.26×10-5

∘3일차:2.9㎍/㎥(측정결과)×7.8×10-6(㎍/㎥)-1=2.26×10-5

주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
2)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2023.05,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주2: 계산방법은 2.5 참고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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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검토되었음.

 ※ 1차 조사 시 검출되었던 염화수소(HCl)의 경우 2차 조사 시 불검출임.

구분 기준 기준수치 검토결과
초과
여부

비고

스티렌
(C8H8)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23ppm 
이하

불검출 
~ 0.0011

ppm
만족

∘1일차:불검출
∘2일차:불검출
∘3일차:5.1㎍/㎥(측정결과)×22.4L÷104g(분자량)÷1,000=0.0011ppm

위해도 
지수2) 1

불검출 ~ 
0.0051

만족
∘1일차:불검출
∘2일차:불검출
∘3일차:5.1㎍/㎥(측정결과)÷1,000㎍/㎥ = 0.0051

암모니아
(NH3)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12~30ppm 
이하

불검출 ~ 
39.2

만족
(2일차
제외)

∘1일차:불검출(측정결과)
∘2일차:39.2ppm(측정결과)
∘3일차:20.1ppm(측정결과)

위해도 
지수2) 1

불검출 ~ 
59.5

초과

∘1일차:불검출(측정결과)
∘2일차:39.2ppm(측정결과)×17g(분자량)/22.4L×1,000

÷500㎍/㎥ =59.5
∘3일차:20.1ppm(측정결과)×17g(분자량)/22.4L×1,000

÷500㎍/㎥ =30.5

포름
알데히드
(HCHO)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8ppm 이하

0.002097 
~ 

0.004226
ppm

만족
∘1일차:2.097ppb(측정결과)÷1,000=0.002097ppm
∘2일차:2.126ppb(측정결과)÷1,000=0.002126ppm
∘3일차:4.226ppb(측정결과)÷1,000=0.004226ppm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3)

80㎍/㎥ 
이하

2.80 ~ 
5.66
㎍/㎥

만족
∘1일차:2.097ppb(측정결과)×30g(분자량)/22.4L=2.80㎍/㎥
∘2일차:2.126ppb(측정결과)×30g(분자량)/22.4L=2.85㎍/㎥
∘3일차:4.226ppb(측정결과)×30g(분자량)/22.4L=5.66㎍/㎥

발암 
위해도2) 10-5

3.65×10
-5 ~ 

7.36×10
-5 

초과
∘1일차:2.80㎍/㎥×1.3×10-5(㎍/㎥)-1=3.65×10-5

∘2일차:2.85㎍/㎥×1.3×10-5(㎍/㎥)-1=3.70×10-5

∘3일차:5.66㎍/㎥×1.3×10-5(㎍/㎥)-1=7.36×10-5

벤젠
(C6H6)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1)

6ppm 이하

0.00055 
~ 

0.00118
ppm

만족

∘1일차:2.3㎍/㎥(측정결과)×22.4L÷78g(분자량)÷1,000=0.0
0066ppm

∘2일차:1.9㎍/㎥(측정결과)×22.4L÷78g(분자량)÷1,000=0.
00055ppm

∘2일차:4.1㎍/㎥(측정결과)×22.4L÷78g(분자량)÷1,000=0.
00118ppm

국가대기
환경기준

4)

연간 5㎍/㎥ 
이하

1.9~4.1
㎍/㎥

-
∘1일차:2.3㎍/㎥(측정결과)
∘2일차:1.9㎍/㎥(측정결과)
∘3일차:4.1㎍/㎥(측정결과)

발암 
위해도2) 10-5

1.48×10
-5 ~ 

3.20×10
-5 

초과
∘1일차:2.3㎍/㎥(측정결과)×7.8×10-6(㎍/㎥)-1=1.79×10-5

∘2일차:1.9㎍/㎥(측정결과)×7.8×10-6(㎍/㎥)-1=1.48×10-5

∘3일차:4.1㎍/㎥(측정결과)×7.8×10-6(㎍/㎥)-1=3.20×10-5

주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
2)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2023.05,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주2: 계산방법은 2.5 참고 자료 참고

표 2.3-7 각종 기준 검토(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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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해성 기준 초과항목 평가

◦ 각종 기준을 검토한 결과, 금회 검출된 항목 모두 위해성 기준 제외, 각 물질별 일반적인 배출허

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스티렌(C8H8)의 경우 1차, 2차 조사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로 검토되었음.

가. 비발암성 물질

1) 염화수소(HCl)

물질 특성

∘ 비료 및 소각 등에서도 배출되므로 실생활에서 발견 가능성 있음.
  ※ 김해시 지역 특성상 축사와 농경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타 사업 검출 사례

∘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사용하는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현황조사에서 염화수소(HCl)가 검출된 
사례
※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판단(2.5 참고 자료 참고)

위해도 지수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에 규정된 기준으로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판단 기준
∘ 계산 과정의 호흡노출참고치란 기대수명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을 경우에도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값
  ※ 위해도 지수가 엄격한 이유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평가

∘ 조사결과
 - 1차 조사 시에는 검출되었으나 2차 조사 시에는 불검출
 - 1차 조사 시 ‘위해도 지수’ 기준은 불만족하였지만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염화수소(HCl) 2024년
1차 1.6 1.3 1.1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검토결과
 - 안동공단 내 염화수소(HCl)를 사용하는 업체가 1개소(㈜성광금속) 있으나 1차 조사 시 검출, 2차 조사 시 

불검출로 염화수소(HCl) 특성상 비료 및 소각 등 일상 생활상에서도 배출되는 물질이며, 측정지점 인근에 해당 
물질의 사용하는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 또한 있음.(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 1차 조사 시 검출, 2차 조사 시 불검출로 조사되었고 검출된 수치 또한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에는 만족함.
 - 기준 중 위해도지수가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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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모니아(NH3)

물질 특성

∘ 암모니아(NH3)의 배출원 중 76.62%가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 김해시 지역 특성상 축사와 농경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구분
에너지
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도로
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농업
기타면
오염원

생물
연소

총계

암모니아 2,088 1,592 1,118 41,102 2,052 120 23 200,140 12,957 15 261,207

비율(%) 0.80 0.61 0.43 15.74 0.79 0.05 0.01 76.62 4.96 0.01 100.0

자료: 환경부 통계연감

타 사업 검출 사례

∘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 현황 농도에서 암모니아(NH3)가 검출된 사례
 ※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판단(2.5 참고 자료 참고)

위해도 지수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에 규정된 기준으로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판단 기준
∘ 계산 과정의 호흡노출참고치란 기대수명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을 경우에도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값
  ※ 위해도 지수가 엄격한 이유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평가

∘ 조사결과
 - 1차, 2차 조사 모두 검출
 - 1차 조사 시에는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 ‘위해도지수’는 불만족, 2차 조사 시에는 모든 기준을 불만족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1일차 2일차 3일차

암모니아(NH3) 2024년
1차

농도(ppm) 1.4 불검출 0.4

-
기온(℃) 5.2 3.8 3.2

2차
농도(ppm) 불검출 39.2 20.1
기온(℃) 13.5 20.0 17.2

∘ 검토결과
 - 안동공단 내 암모니아(NH3)를 사용하는 업체가 1개소(㈜삼락열처리김해지점) 있으나 배출원 중 농업이 7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전 임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NH3)가 검출된 사례가 
있음.(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암모니아(NH3)는 1차, 2차 모두 검출이 되었는데 2차 조사 시 1차 조사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음. 그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결과, 암모니아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을 때 기온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토양 속 암모니아의 배출량은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토양에 요소의 용해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암모니아 배출 또한 증가하게 됨. 토양 온도가 증가하면 토양용액에 녹아있는 암모니아는 농도가 증가하고 
이때 데워진 토양용액은 암모니아 가스를 더 이상 토양 공극에 저장할 수 없게 되어 가스 상태로 대기로 빠져나가 
암모니아 배출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토양 온도 증가는 요소의 가수분해 속도와 암모늄을 암모니아 가스로 전환하는 
속도를 증가시켜 암모니아 배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농경지 토양에서 암모니아 배출에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 2022.11,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4권 제11호)

 - 기준 중 위해도지수가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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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암성 물질

1) 포름알데히드(HCHO)

물질 특성

∘ 소독이나 방부제로도 사용되며, 특히 건축 자재의 방부제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발견 가능성이 있음.

타 사업 검출 사례

∘ 김해 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 현황 농도에서 포름알데히드(HCHO)가 검출된 사례
 ※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판단(2.5 참고 자료 참고)

발암 위해도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에 규정된 기준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판단 기준
∘ 발암 위해도는 미국 환경청(USEPA)의 경우 백만 명 당 1명(1×10-6) 이상(오염원인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미국 EPA에서는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만명당 1명(1×10-4)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의 
경우 십만명당 1명(1×10-5) 이상일 경우 초과 발암 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발암 위해도가 엄격한 이유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평가

∘ 조사 결과
 - 1차, 2차 조사 모두 검출
 - 1차, 2차 모두 ‘발암위해도’는 초과하지만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만족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포름알데히드(HCHO) 2024년
1차 1.000 0.749 1.005

ppb
2차 2.097 2.126 4.226

∘ 검토 결과
 - 현재 안동공단 내 포름알데히드(HCHO)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차, 2차 모두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소독이나 방부제로도 사용, 특히 건축 

자재 방부제로 자주 사용되어 실생활에서 발견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가 
있음.

 - 기준 중 발암위해도 기준이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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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젠(C6H6)

물질 특성

∘ 방향족 화합물로 매우 안정한 상태를 띔
∘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아교, 접착제, 가정용 세척제, 페인트 제거제, 일부 미술용품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어 실생활에서도 발견 가능성 있음.

타 사업 검출 사례

∘ 김해 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 현황 농도에서 벤젠(C6H6)이 검출된 사례
 ※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판단(2.5 참고 자료 참고)

발암 위해도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에 규정된 기준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판단 기준
∘ 발암 위해도는 미국 환경청(USEPA)의 경우 백만 명 당 1명(1×10-6) 이상(오염원인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미국 EPA에서는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만명당 1명(1×10-4)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의 
경우 십만명당 1명(1×10-5) 이상일 경우 초과 발암 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발암 위해도가 엄격한 이유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평가

∘ 조사 결과
 - 1차, 2차 모두 검출
 - 1차, 2차 모두 ‘발암위해도’는 초과하고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 ‘국가대기환경기준’은 판단 불가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벤젠(C6H6) 2024년
1차 3.4 2.9 2.9

㎍/㎥
2차 2.3 1.9 4.1

∘ 검토 결과
 - 현재 안동공단 내 벤젠(C6H6)을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차, 2차 모두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벤젠(C6H6)의 경우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아교, 접착제, 가정용 

세척제, 페인트 제거제, 일부 미술용품 등 실생활에서도 발견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가 있음.

 - 기준 중 발암위해도 기준이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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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고 자료

가. 계산 방법

1) 위해도 지수

위해도 지수(Hazard quotient) = 
최대노출농도(㎍/㎥)

호흡노출참고치(㎍/㎥)

구분 호흡노출참고치(㎍/㎥)

스티렌(C8H8) 1,000

시안화수소(HCN) 0.8

염화수소(HCl) 20

암모니아(NH3) 500

황화수소(H2S) 2

수은(Hg) 0.3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2023.05,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표 2.5-1 산업단지 비발암성 물질 6종의 호흡노출 참고치

2) 발암 위해도

발암 위해도(Cancer Risk) = 호흡 단위위해도(㎍/㎥)-1 × 최대 노출농도(㎍/㎥)

구분 호흡단위위해도(㎍/㎥)-1

포름알데히드(HCHO) 1.3×10-5

니켈(Ni) 2.4×10-4

6가크롬(Cr+6) 1.2×10-2

염화비닐(CH2=CHCl) 4.4×10-6

카드뮴(Cd) 1.8×10-3

비소(As) 4.3×10-3

벤젠(C6H6) 2.2×10-6 ~ 7.8×10-6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2023.05,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표 2.5-2 산업단지 발암성 물질 7종의 호흡노출 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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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공공단 내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배출업체

그림 2.5-1 안동공단 내 염화수소(HCl) 배출업체

그림 2.5-2 안동공단 내 암모니아(NH3) 배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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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사업 검출사례

자료: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2023년 운영시 3차년도 조사결과], 2024.02, 양산시」

그림 2.5-3 참고자료 (염화수소(HCl))



 제2장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20 -

자료: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2023년 운영시 3차년도 조사결과], 2024.02, 양산시」

그림 2.5-4 참고자료 (염화수소(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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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3.08, 청양일반산업단지㈜

그림 2.5-5 참고자료 (암모니아(NH3))

자료: 「김해 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1.02, 삼영산업(주) 외 3개사」

그림 2.5-6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HCHO) 및 벤젠(C6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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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0.08, 의령군」

그림 2.5-7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HCHO) 및 벤젠(C6H6))

자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1.12, 부산도시공사」

그림 2.5-8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HCHO) 및 벤젠(C6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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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1.05, 울산도시공사」

그림 2.5-9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HCHO) 및 벤젠(C6H6))

자료: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서, 2021.09, 창원시」

그림 2.5-10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HCHO) 및 벤젠(C6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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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서, 2021.09, 창원시」

그림 2.5-11 참고자료 (포름알데히드(HCHO) 및 벤젠(C6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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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내용

조사내용

 ∘ 조사지점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60-32번지 일원
 ∘ 조사시기 : 1차 = 2024년 02월06일 ~ 2024년 02월08일

2차 = 2024년 04월24일 ~ 2024년 04월27일

구분 조사항목

악취(O) 복합악취

건강영향평가 
항목(H)

(총 13개 항목)

비발암성 물질
(6개 항목)

스티렌(C8H8),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수은(Hg)

발암성물질
(7개 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니켈(Ni), 6가크롬(Cr+6), 
염화비닐(CH2=CHCl), 카드뮴(Cd), 비소(As), 벤젠(C6H6)

조사결과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악취 복합악취 2024년
1차 3 3 3

-
2차 3 4 3

비발암성물질
(6개 항목)

스티렌(C8H8)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3.4

㎍/㎥
2차 불검출 불검출 5.1

시안화수소(HCN)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염화수소(HCl) 2024년
1차 1.6 1.3 1.1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NH3) 2024년
1차 1.4 불검출 0.4

ppm
2차 불검출 39.2 20.1

황화수소(H2S)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은(Hg)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발암성물질
(7개 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2024년
1차 1.000 0.749 1.005

ppb
2차 2.097 2.126 4.226

니켈(Ni)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가크롬(Cr+6)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염화비닐(CH2=CHCl)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카드뮴(Cd)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2024년
1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벤젠(C6H6) 2024년
1차 3.4 2.9 2.9

㎍/㎥
2차 2.3 1.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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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검토결과

구분 평가내용

염화수소
(HCl)

∘ 조사결과
 - 1차 조사 시에는 검출되었으나 2차 조사 시에는 불검출
 - 1차 조사 시 ‘위해도 지수’ 기준은 불만족하였지만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염화수소(HCl)
2024

년
1차 1.6 1.3 1.1

ppm
2차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검토결과
 - 안동공단 내 염화수소(HCl)를 사용하는 업체가 1개소(㈜성광금속) 있으나 1차 

조사 시 검출, 2차 조사 시 불검출로 염화수소(HCl) 특성상 비료 및 소각 등 일상 
생활상에서도 배출되는 물질이며, 측정지점 인근에 해당 물질의 사용하는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 또한 있음.(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 1차 조사 시 검출, 2차 조사 시 불검출로 조사되었고 검출된 수치 또한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에는 만족함.
 - 기준 중 위해도지수가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암모니아
(NH3)

∘ 조사결과
 - 1차, 2차 조사 모두 검출
 - 1차 조사 시에는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 ‘위해도지수’는 불만족, 2차 

조사 시에는 모든 기준을 불만족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1일차 2일차 3일차

암모니아
(NH3)

2024년
1차

농도(ppm) 1.4 불검출 0.4

-
기온(℃) 5.2 3.8 3.2

2차
농도(ppm) 불검출 39.2 20.1
기온(℃) 13.5 20.0 17.2

∘ 검토결과
 - 안동공단 내 암모니아(NH3)를 사용하는 업체가 1개소(㈜삼락열처리김해지점) 

있으나 배출원 중 농업이 7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전 임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NH3)가 검출된 사례가 있음.(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암모니아(NH3)는 1차, 2차 모두 검출이 되었는데 2차 조사 시 1차 조사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음. 그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결과, 암모니아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을 때 기온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토양 속 암모니아의 배출량은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토양에 요소의 용해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암모니아 배출 또한 증가하게 됨. 토양 
온도가 증가하면 토양용액에 녹아있는 암모니아는 농도가 증가하고 이때 데워진 
토양용액은 암모니아 가스를 더 이상 토양 공극에 저장할 수 없게 되어 가스 상태로 
대기로 빠져나가 암모니아 배출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토양 온도 증가는 요소의 
가수분해 속도와 암모늄을 암모니아 가스로 전환하는 속도를 증가시켜 암모니아 
배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농경지 토양에서 암모니아 배출에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 2022.11,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4권 제11호)

 - 기준 중 위해도지수가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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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검토결과

구분 평가내용

포름알데히드
(HCHO)

∘ 조사 결과
 - 1차, 2차 조사 모두 검출
 - 1차, 2차 모두 ‘발암위해도’는 초과하지만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만족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포름알데히드
(HCHO)

2024
년

1차 1.000 0.749 1.005
ppb

2차 2.097 2.126 4.226

∘ 검토 결과
 - 현재 안동공단 내 포름알데히드(HCHO)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차, 2차 모두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소독이나 방부제로도 사용, 특히 건축 자재 방부제로 자주 사용되어 실생활에서 
발견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가 있음.

 - 기준 중 발암위해도 기준이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벤젠(C6H6)

∘ 조사 결과
 - 1차, 2차 모두 검출
 - 1차, 2차 모두 ‘발암위해도’는 초과하고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만족, 

‘국가대기환경기준’은 판단 불가

지점
항목

H, O-1(안동1지구) 비고
(단위)1일차 2일차 3일차

벤젠(C6H6) 2024년
1차 3.4 2.9 2.9

㎍/㎥
2차 2.3 1.9 4.1

∘ 검토 결과
 - 현재 안동공단 내 벤젠(C6H6)을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차, 2차 모두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벤젠(C6H6)의 경우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아교, 접착제, 가정용 세척제, 페인트 제거제, 일부 미술용품 등 
실생활에서도 발견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가 있음.

 - 기준 중 발암위해도 기준이 초과하였는데 이는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입지(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타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판단됨.

주: 검토결과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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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록

4.1 환경영향조사 업체 현황

가. 환경영향평가 업체 현황

업체명 주식회사 이지엔 대  표  자 김용현, 김광수

등록번호 제부-086호

연락처

전화번호 055-311-2022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11 골든빌딩 203호 팩스번호 -

나. 평가서 작성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직책 참여분야

주식회사 이지엔 박태윤 상무 총괄

주식회사 이지엔 안홍모 차장 총괄

주식회사 이지엔 김용현 대표 생활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윤심일 과장 생활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이화진 차장 생활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노치현 대리 생활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김광수 대표 토지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홍현아 대리 토지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이준필 이사 자연생태환경

주식회사 이지엔 한인정 과장 자연생태환경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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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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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 참여현황

1) 환경질 측정수행기관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주)그린환경연구원 김성수 경남 김해시 서김해산단로 20-10 055)266-8494

분 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기관

측정대행업 등록(대기) 제 대기-10호 2023.02.20
김해시청

측정대행업 등록(악취) 제 악취-1호 2023.03.09

가) 1차 조사

구분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참여분야 비고

대기질

박 희 연 과  장 대기환경기사 시료 분석 -

주 서 영 기  사 대기환경기사 시료 분석 -

정 아 경 기  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시료 분석 -

홍 연 식 대  리 수질환경기사 현장조사 및 측정 -

박 석 영 기  사 대기환경기사 현장조사 및 측정 -

악취
김 현 철 부  장 대기환경기사 현장조사 및 측정 -

김 은 주 기  사 수질환경기사 시료 분석 -

나) 2차 조사

구분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참여분야 비고

대기질

박 희 연 과  장 대기환경기사 시료 분석 -

주 서 영 기  사 대기환경기사 시료 분석 -

정 아 경 기  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시료 분석 -

홍 연 식 대  리 수질환경기사 현장조사 및 측정 -

박 석 영 기  사 대기환경기사 현장조사 및 측정 -

악취
신 지 환 기  사 공학사 현장조사 및 측정 -

박 현 영 기  사 수질환경기사 시료 분석 -

가 림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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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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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 성적서

가. 1차 조사

가 림

가 림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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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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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조사

가 림

가 림

가 림

가 림



 제4장 부록

- 35 -

가 림

가 림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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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경질 이행 사진

가. 1차 조사

H-1지점의 위생공중보건 조사 (1일차) O-1지점의 악취 조사 (1일차)

H-1지점의 위생공중보건 조사 (2일차) O-1지점의 악취 조사 (2일차)

H-1지점의 위생공중보건 조사 (3일차) O-1지점의 악취 조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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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조사

H-1지점의 위생공중보건 조사 (1일차) O-1지점의 악취 조사 (1일차)

H-1지점의 위생공중보건 조사 (2일차) O-1지점의 악취 조사 (2일차)

H-1지점의 위생공중보건 조사 (3일차) O-1지점의 악취 조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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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장증빙자료

가. 1차 조사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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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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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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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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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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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조사

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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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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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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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가 림



 제4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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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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